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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숙련공 영주권 신청은[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2.14.09 18:37

△문= 저는 한국에서 산업공학 전공으로 2년제 전문대를 졸업

했습니다. 미국제철공장 회사에서 저를 제조 매니저로 2개월 정

도 고용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의 전문대 학위를 통해서 취업이

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참고로 저는 다른 회사에서는 직장 경력이 없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공직 비숙련공직으로 나누

어져 있습니다. 전문직은 보통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업이고 숙련공직은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비숙련공직은 경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거나 2년보다 적은 경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비숙련공직으로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전문직이나 숙련공직보다 영주권 받기까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더욱더 힘들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이나 숙

련공직을 선호합니다.  

 

이민법의 숙련공직은 2년의 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것은 언

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을 설명하는 이민법 규정에서는 관련된 교육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는 3년의 경력을 1년의 관련된 교육으로 인정하고 노동부에서는 1년의 경력을 

1년의 관련된 교육으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2년제 학위는 분명히 적어

도 2년의 경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에서 전문분야와 전혀 관련 없이 학사학위를 요구한 후 숙련공직으로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는 판례법을 볼 때에도 교육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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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공직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조 

매니저의 직위가 2년의 관련된 교육을 요구한다면 귀하께서는 전문대 학위를 이용해서 취업이

민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우즈, 섹스 스캔들 후에도 내연녀와 함께··· 

ABC 방송, 한인 女 앵커 들어가면서부터··· 

[중고물품] 쓰지 않는 물건 여기다 파세요! 

[Ask미국] 월급 받는 사람, 오버타임 페이를? 

 

손자에 마리화나 과자 준 美 할머니 자살 

부시 "우즈 눕힌 두명은 양용은과" 농담에··· 

기증받은 헌옷서 다이아몬드·금돼지 와르르 

[Blog] 부부싸움이 딸에게 끼치는 악영향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글로벌 명품 몸매

 

어느 신부의 눈물

 

파격 한복 맵시

 

숨겨둔 섹시미~

 

최고급 사시미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간호 자격증 

The Walter Jay 

Institute

 

상속법/가정법

김진환 변호사  

스테이트 팜 

박성욱 

부에나 팍

 

스테이트 팜 

헤더 정 

토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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